
 

 

 

 

 

 

 

 

 

 

 

 

 

 

 

 

 

 

 

 

 

 

 

 

 

 

 

 

 

 

 

 

 

 

 

 

 

 

 

 

 

 

 

 

 

도착 

검역검사 

입국심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세관 

입국 

면세범위（성인자 한사람당） 
품명 수량 및 가결 

주류 ３병（760ml／병） 

담배 

（일본거주자） 

궐련        ４００개비 

또는 

엽초        １００개비 

또는 

기타 담배    ５００그램 

※외국거주자는 세관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 ２온스（１온스는 약 28ml） 

기타 물품 ２０만엔（해외에서 구입하신 가격의 합계액）

〔주의〕상품 ・ 상품견본등은 상기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서Ｂ면에도 풀수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휴대품 ・ 별송품신고서의 Ａ면에 기입하시고 세관에 

제출하십시오. 단, 신고서Ａ면의 질문사항에 대해 

「있음」을 선택하신 손님은 Ｂ면에도 기입히시고 

세관에 제출하십시오. （주의）Ａ면에서 모든 대답이 

「없음」을 선택하신 손님은 Ｂ면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으로 반입 금지되어 있는 주요 물품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히로뽕, MDMA 등

●권총 등의 총포, 총포탕, 권총부속품 

●음란잡지, 음란ＤＶＤ、아동포르노 등 

●가짜명품, 해적판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 

●워싱텅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악어, 뱀, 땅거북, 상아 등）

●사전에 검역확인이 필요한 산 동식물, 육제품 

(소시지, 말린 소고기를 포함함）、채소, 과일, 쌀 등

●의약품, 화장품 등（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시의 절차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다이너마이트등의 폭발물, 화약, 화학 병기의 원재료 ●지폐, 화폐,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

일일일본본본에에에   입입입국국국할할할   때때때의의의  세세세관관관  절절절차차차


